
 KAIST 학부 총학생회 

 

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 

 

현      행 개   정   안 

제4조(정의) 

본 세칙에서 “피감기관”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

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. 

1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원

회, 상설위원회  

2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학생

회, 동아리연합회  

3. 전문기구: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화

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 

4. 특별기구  

5.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  

6. 그 밖에 「학생회칙」에 따라 설치된 모

든 단체 

제4조(정의) 

1. 본 세칙에서 “피감기관”이란 감사의 대상

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

말한다. 

1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

원회, 상설위원회  

2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학

생회, 동아리연합회  

3. 전문기구: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

화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 

4. 특별기구  

5.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  

6. 그 밖에 「학생회칙」에 따라 설치된 

모든 단체 

2. 본 세칙에서 “회계 담당자”란 피감기관의 

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

사람을 말한다.  

3. 본 세칙에서 “회계 책임자”란 회계 담당자 

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

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. 

<신  설> 제10조의2(임시위원) 

1.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

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

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

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

모집할 수 있다. 

2.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

형식으로 인준한다. 단 후보자가 2명 이상

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

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. 

3.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

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

대회까지로 한다. 

4.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

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. 



제14조(겸직 금지) 

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

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

다. 단,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

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

둔다. 

제14조(겸직 금지) 

감사위원은 임기 중 피감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

없다. <단서 삭제> 

 


